
축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（안）

〈참고: 농림수산식품부〉

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（안）이 입법예고（'11.1.13~2.7） 됐다.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 

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

을 개선 • 보완하기 위함이다.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.

주요내용

•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을 등급판정 신청대상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

（안 제38조）

•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

（안 제43조）

•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 및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

（안 제38조제4항 별표 4）

- 돼지고기 등급종류를 단순화（현행 17-7개）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

- 소 및 돼지 도체 등외등급（D, 'E'）을 영문이 아닌 한글 등외 표기로 인지도 제고

-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을 신설

•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 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축산물（소）등급판정확인서에 육량지수 표기란 추가

（안 서식 43호）

• 한우 난자 및 수정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에서 생산한 난자 및 수 

정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

（안 제20조제1항 별표 1）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（개정안 밑줄친 부분）

제38조제1항 ①법 제35조저11항에서 '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'이란 계란과 '축산물위생관리법 

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 • 돼지 • 닭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.

별표 1]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（제20조제항 관련）

종축 및 정액란의 t 소 에서 나 항에서의 난자 및 수정란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

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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［별표 4］ 등급판정의 방법 * 기준 및 적용조건（제38조제4항 관련）

1. 등긑판정의 방법 * 기준 및 적용조건

가. 소 도체 : 도축한 후 0°C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해 등심부위의 심부온도가 5°C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（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 

햔다 이하 같다） 중 좌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（이하- '등급퍈정부위 라 한다）률 절개해 3。분이 경과한 후 절개면율 보고 다음의 

방법에 따라 판정한다,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뱐토체의 常귭깐정 무위가 ■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료 판정할 수 있다.

⑴ 육랑（꼬기량）뜽급 : 도체의 즁량 등심부위의 외무지방 등의 두께, 등심뚜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-B' C 등긃으료 판정한다'

⑵ 육짊（고기질）등급 :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.본포정도, 고기의 샠깖, 고기의 초직 및 탄력, 치방의 샋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空 고려해 

r" ■ r • 1 - 2 ■ 3悬급으로 판정한다.

⑶ 등외등급 : 비육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.

（4） 등급의 종류 : 广A - FB - FC • tA - VB - FC ■ 1A • 1B ■ 1C ■ 2A ■ 2B • 2C ■ 3A ■ 3B ■ 3C ■ 등외등급

삭 저 D

나. 돼지 도체

⑴ 냉도체 판정방법 : 토축한 후 0°C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해 등심부위의 심부온모가 5°C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（또는 우）반도체의 저I4 

흉추와 제5흉추사이 또는 제5흉추와 저I6흉추 차이를 절개해 15분이 경과한 후 절개면읊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或

（가） 구격등급 : 도체의 중량, 등지방두께와 비육 , 삼겹살상태 및 결함상태 뚱읋 고려해 A • B •。등급으로 퍈정한다

（나） 유질등급;규격등급판정결화와 근육내 지방뿐포 정또「고기의 색깔과 조자감/函섁깔과/작吾■言喜좋否적으로 고려해 r-1- 2등급

'&그「판정한다 .............   ~ '...........—.................. "

（다） 등외뜡귧: 2육상태 및 윢짋이 현저히 最량한 경우이거나 학숢연구용 , 바베큐 등 별도로 분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와등급으로 판정

——한巨 … -

（라｝ 등급의 종류 : TA , 1A• 2A，2B，2C • 등외등급

⑵ 온도체 판정방법 : 토축해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도체의 절개면을 보고 앞 ⑴항 （가）〜（라）의 방법예 따라 판정한다

다. 닭 도체 : 도축햔 후 도체의 내부온도가 W°C 이하가 뙨 이후에 중량규격별로 선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.

⑴ 품질등급 : 도체의 비육상태 및 지방의 부착상태 등율 종합적으로 고려해 V-1 ■ 2등급으로 판정한다.

⑵ 중량규격 : 도체의 중량에 따라 특대 • 대 • 중 • 중소 • 소로 구분한다.

己F. 닭 부분육 : 도축한 후 부분육의 심부온도가 HTC 이하가 된 이후에 부위볕로 선별해 부위별 품질수즌,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 • 2 

뚱굡으로 품질등굡을 판정한다

마 계란 : 세척하고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뼖해 다* 냥법에 따라 판정한다.

⑴ 품질등갑. 계란의 외뚜형태: 기실의 크기, 寸백 및 난황의 拓ar宙参 종합젂으w 고며하"丁- 2 - 3등급으로 판정한다.

긴 중량규격 "계란익 중량에 ｛파라 왕란 • 특란. 场란. 중란 • 소란으로 구분한다

2■ 그 밖에 등급판정예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.

［별표 5］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（제44조 관련）

1. 등급의 표시 방법

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해당 등급을 당해 소 • 돼지의 도체 圧는 닭 - 계란의 포장지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

' 표치해야 하다 疗 가 품질等 가사가 참석하 장 上에서 도촉강의 경형자 또 二 계胡집하훕忌亨자가 듷互 정힌흘 난5子거匸T듷급이 亙刃톤「그T 

벨을 부착 史匕 이 풔:시匚言기編 사용어 수상하 其누0旷 E키아:치 矿 仰重조효f

⑴ Z二치| 糸砧可 능 9능"神 표 시이1쥐一지저 li 이"； ［당아는 거%（刊 頒는T굳 인（께 珏시 4 수 있디

（2） ”홰히'토졔… Z 싶M 급 W L M隽指項口矽"히项…지성顽。” 了 망아느경우예 甘斩岳 迥3지 宜주힜나

（3） 닭로可一卓妄 밒 셰반 胃 도쳐라 셰린은 풍;트言고「줗랑t섞을 눌, 뚜钮육그고 실능”그宣 叡히c F CT숨랑卄격넑에서 호수규격으生 珏시 

一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匚阿 속포장 용기에 표시퇀경우에는 겉포장에서 이를 섕략할^핬瓦

나. 등급표시 크기E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.

다.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아녀하도록 표시한다.

2.표시위치 ― ——"一

가 소 도체 : 좌 • 우 반도체의 설도부위와 등심부위에 표시하되 좌 • 우 반도利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,

나. 대지 도체 :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해야 한다.

다 닭 도체，뚜^^란 : 포장하는 용기의 쟐 토이는 곳에 뜽갑을 표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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